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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고시 제2019 - 39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 지형도면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전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19년  4월  5일

1. 남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09 수도공급설비
덕과면 용산리

산88번지일원
- 증)6,630 6,630 -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509
수도공급
설비

∙위치 : 덕과면 용산리 산88

∙면적 : 6,630㎡

∙사매 일반산업단지의 신설에 따른 안
정적인 급수체계 구축

2.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면 : 

 실음생략(관련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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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 사항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가. 명  칭 :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덕과면 신양리 산88-1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수도공급설비(배수지)설치 V=2,0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시장(기업지원과)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덕과면)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주소 소유자 성명

비

고

계 - - - 6,767

1 신양리 산88-1 임 6,76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5길 **
이희*

◦ 지장물조서 : 해당없음

  5) 열람기간 : 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
  7)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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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고시 제2019 - 40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고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남 원 시 장

2019년 4월 5일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대상지 현황

저수지
명 위치

규모
관리자 지정 사유 비고수혜면적

(ha)
총저수량

(톤)
제당길이

(m)
제당높이

(m)

수철제
전북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47번지 일원

4.5 17.5 44 10.0 남원시장
(농정과)

저수지 안전 진단에
따른 D등급 저수지

용궁1제

전북 남원시
 주천면 용궁리 

산24-1번지 
일원

8.0 18.7 85 7.2 남원시장
(농정과)

저수지 안전 진단에
따른 D등급 저수지

노봉제
전북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502번지 일원

15.0 17.1 176 17.0 남원시장
(농정과)

저수지 안전 진단에
따른 D등급 저수지

수동제
전북 남원시 

사매면 계수리 
323-1번지 일원

2.0 18.9 118 9.0 남원시장
(농정과)

저수지 안전 진단에
따른 D등급 저수지

침동제
전북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285-1번지 일원

8.0 12.4 107 8.3 남원시장
(농정과)

저수지 안전 진단에
따른 D등급 저수지

금곡제
전북 남원시 

이백면 강기리 
360번지 일원

11.0 12.0 78 3.6 남원시장
(농정과)

저수지 안전 진단에
따른 D등급 저수지

2. 지정사유 : 저수지 안전 진단결과에 따라 재해위험성이 높고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하고 관리하기 위함.

3. 저수지 관리자

가. 명칭 : 남원시장(농정과)

나. 주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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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

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5.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19. 4. 5.

6. 문의처 : 남원시청 안전재난과(063-620-6964), 농정과(063-620-6388)

붙임 자연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도면 : 1부(따로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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